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2.9.21>

군사보호구역의 구분ᆞ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군사보호구역은 군사제한구역과 군사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가. “군사제한구역”이란 군사기밀 및 군사기밀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나. “군사통제구역”이란 군사보안상 중요한 군사기밀이 보관되어 있어 비인

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2.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대상

  가. 기밀합동보관소 또는 기밀자료보관소

  나. 암호취급소

  다. 비밀상황실

  라. 정보공작실

  마. 군사기밀장비의 보관 및 정비실

3. 군사보호구역의 표시 및 고지요령

   가. 표시의 방법

    1) 군사제한구역                       2) 군사통제구역

경고
(군사제한구역)

  이 구역에는 업무상 관계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경고
(군사통제구역)

 이 구역에는 군사 ○급비밀 취급
인가자로서 업무상 관계있는 사람
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경고, (군사제한구역), (군사통제구역), 군사 ○급비밀” 부분은 붉은

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나. 표지판의 규격 및 설치장소

    군사보호구역의 표지판은 해당 시설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ᆞ설치하되, 비인

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